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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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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 상남도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 리 에 위치하는 토지로 장원지 방법 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 경

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멎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범률」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빚

제 반 감정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뎌, 「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 제5조 제1 항의 "시 장가치"를 기

준으로 하되, 감정 평 가목적을 고러하여 감정 평 가액을 결정하였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2월 24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년 12윌 24일 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 영

향을 미 치는 제 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감정펑가의 조건

6. 기 타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 즉량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와 유사한 통상의 광평수임야에는 관리상태 빚 접근의 곤란 등으로 육안으로 관속이 어려
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
지에 포함 평 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의 토지로 의뢰부분의 위치 빚 경계확인 이 불가능하므로 전 제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소유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감정평 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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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

‖.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 토지 개요

경 상 남도

장원 시

마 산 합 포 구

진동면 동전 리
산 364

42, 050

x1 ρ
(박

 민 규지 분)

자연 녹 지
(개

 발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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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

'''. 

감정평가방법의 적 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본건과 가

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

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 래사례비교법, 「감정 평가 빚 감정 평 가사

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

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갈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 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 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본건 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레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 항 빚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 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 가하되,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 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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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도지역 ·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 이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 월 01 일 임.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부동산 거래신고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 조사·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 가

가 변동률을 적 용함.

있는 표준지

있는 아래의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
표준지를 선 정함.

등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다라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 역 의

국

지

연장 직용합

(3) 지역요인 비교

경상남도 장원시 마산합포구 (24.01.01 2̃4.12.24 ) (늑지)

2024 0●  01  ̃2024 1 1 30 : 0679

2024.11.01  ̃2024 11 B0 : -0.002

( 1 + 000679 ) * ( 1 - 0.00002 * 24/30 )

≒ 1.00677

1 000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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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임 야지대

행 정 적
조 건

인근 역과의 접근성

인근 쥐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 점 까지의 거 리

반술지 점 에서 시장까지의 거 리

일조, 통풍 등

경사면의 위
—
미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조장의 징도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 타규제

장래의 동향

기 타

타

 건
기

 조

■ 개별요인 비교

교통의 편부 등

행정상의 조장 빚 규제징도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빚 자연조건(지세, 방위 등)에서 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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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건  설 부토정 30241 -36538,
1 991.12. 28) 빗 대법 원판례(98두6067, 92누 16300 등) 등의 쥐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

일수급권 내 유사지 역의 가치형 성요인 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 가사례 등을 고러하여 인근

지 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 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나) 인근 거래사례

(술
 처: 한국감정 평 가사협 화)

(출처: 등 기사항진 부증 명 서 등)

—
 8 

—

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

기 
흐

지

 번
재소

 지 용도지 역 지 목 기 준시 점 쨈 가목적
토지 단가
(원Iⅲ’)

비 
고

동전 리

산*★
자 연 녹 지

(개
 발제 한)

임 야 2023 1 0 24 거

0
5, 700

膳

卄

자연 녹 지

(개
 발 제 한)

임 야 2023 05 31 경 매 6, 000

기 
흐

지

 번
재소

 지 용도지 역 지 목 거 레서 점 트지 단

’

 k윔I㎡) 비 고

# 1 腰
싸

자 연 녹지

(개  발 제 한)
임 야 2021 03 02 6,1 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그 밖의

(가) 개요

비 교 표준지 와

그 밖의 요인

요인 보정치 산출

빚 산식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보정 치를 산쥴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비교사례기준 표준지 가격 ( 사례단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준시점 현 재 표준지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 가사례 빚 거 래사례 중에서 용도지 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다)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비교표준지 A / 사례 기호 ( 1 )

사 례 기 준

표준 지 가 격

기 준시 점

표준 지 가 격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시 점 수정

지 역 요 인

경 상남도 장원 시 마산합포구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 역 에

녹지 지 역 2023.1 0.24  ̃2024.1 2.24

위치하고 있어 지 역 요인은 동일함.

개 별요 인

가로 조 건 접 근조 건 자멓'륑경) 획 지조건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

∩
˘ O 90 1 .00 1 .00 0 945

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며, 자연조건(지세, 방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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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숭 탄가 격 차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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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5, 700 1 01041 1 000
Λ
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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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20 1 00677 2,738

기 
호

비 교표준지
점

 정
시

 수
역

 인
지

 요
변

 인
개

 요
그 밖의
요인

산츙탄가

{원I㈒
시 산가액
(원I㎡ )기 

호
공시 지 가
(원Iⅲ’)

1 A 2, 720 1 00677 1 000 ⌒
U

^
∪ 1 98 4, 896 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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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 역 에 위치하며, 가치헝 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은 거 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 정 함.

(2)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래사례로 보임

(3) 시점수정

「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

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

지 가변동률을 적 용함.

제14조 제2항 제2호 밋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조사·발표한 지 가변 동률로서 비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군 구의

제19조에 〔다라 국

같은 용도지 역의

신 합포구 (21 0B O2 2̃4.12.24 ) (

0.07 1

0.478

0 234

0 201

0 242

0217
0 174

0 155

0 154

0 189

2.41 8

1 648

0.679
—0.002

1 + 0.00071 * B0/31 ) * ( 1 + 0.00478 ) * ( + 0.00234 ) * ( 1 + 000201
* ( 1 + 000242 ) * ( 1 + 000217 ) * ( 1 + 0.00174 ) * ( 1 + 000155 ) * (

十 0.00154 ) * ( 1 + 000189 ) * ( 1 + 0.02418 ) * ( 1 + 0.01648 ) * ( 1 +

0.00679 ) * ( 1 - 0.00002 * 24/30 )

2021.03.01  ̃2021 0B 31

2021.04.01  ̃2021 04 30

2021.05.01  ̃2021 05 31

2021 06.01  ̃2021 06 30

2021.07.01  ̃2021 07 31

2021.08.01  ̃2021 08 31

2021 .09.01  ̃2021 .09.B0

2021.10.01  ̃2021 10 31

2021.11.01  ̃2021 11 30

2021 12 01  ̃2021.12.B1

2022 01 01  ̃2022.12.B1

2023 01 01  ̃2023.12.31

2024 01 01  ̃2024.1 1 30

2024 11 01  ̃2024 1 1 30

연장 직용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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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에 관한 의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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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

(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본건은 사례대비 자연조긴(지 세, 방위 등)에시 열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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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기 호 사례 가르 접 근 환경 (자연) 뵈 지 벵 정 적 기 타
개 병요인

비 
교쳐

1 # 1 1 00 0 80 1 00 1 00 0 800

기 호

거 레사례

聃
뻐

점

 정
시

 수
억

 인
지

 요
별

 인
개

 요
산츙탄가
(원I㎡ )

시 산가액
(원 Im’ )

기 
호
토지 닫가
(원I㈒

1 # 1 6,1 10 1 000 1 07046 1 000 0 800 5, 232 5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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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산가액 검토 멎 토지 평가탄가의 곁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2) 토지 펑가탄가의 결정 빚 결정의견

「갑정평가에 관한 규직」 제12조 제1항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법률」 제3조 1 항 밋 「감정평가에 관한
(단가)으로 평 가단가를 결 정 함.

4.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이 거 레사례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직」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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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 산가엑 (원Iⅲ’)

거레사례비교법에 의한

시 산가액 (원I㎡ )
비 
고

1 4, 900 5. 200

기 
호 적 용 단가(원Im') 사정 면 적 (㈒ 갑쩜 팸 가액(원 ) 비 

고

1 4, 900 21 ,025 1 03, 022, 500 박민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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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갑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의 금액을 본건의

종합적 으로 검토할 [대 ,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토지

감정 평 가액으로 결 정 함.

1 03,022, 50

2. 기 타 참고사항

매각지분 공유자 박민규의 지분 2분의 1 전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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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 평 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겅

(4) 인점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 찹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위치 및 주위환경
겅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겅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지역 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 림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빛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그외지역 1 0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 (그외지역 600m제한 초례참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그
외지역 800m제한 초례찹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빛
관리에 관한 특별초치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 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빛 걸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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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 리 산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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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개 황 도

산B72 입

·본 개좡도는 현정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르 도시한 찹̇고용으̇르 설셰와 자이가 있을 수 있음.

| I 도 로 ::: I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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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용 지

본건 토지 사진

본건 토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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